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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헌재에 공수처법 신속처리 촉구

- 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위헌이자 직무유기 -  

일 시 : 2020. 11. 27(금) 10:30

장 소 : 헌법재판소 앞

   한변은 2020년 5월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국민의 

힘은 그에 앞서 2월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10개월,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여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공수처법은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률로서 공수처는 입법, 행정, 사

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옥상옥(屋上屋)의 초법적 수사기관이다. 그 출범자체가 1+4 협의체에 의

해 패스트트랙이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지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원회가 열리고 있으나 공수처법에 내재한 위헌성 노정(露呈)으로 갈등을 빚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집권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되지 않은 법률을 압도적인 의석수로 

또 개정함으로써 공수처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코드인사로 구성되었다 하여 공정성

과 권위를 의심받고 있는데 재판 지연은 그 자체로 그 의혹을 증폭시킬 것이다. 헌법질서의 혼란까

지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서까지 위헌심판을 끄는 것은 헌정질서 수호자로서의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3개월 만에 끝냈던 헌법재판소가 10개월째 붙들고 있는 것은 어노

모로 보나 정당화 될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는 법무부장관에 의한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임계점을 넘고 

국민들은 저항권 행사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다른 어느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위헌성을 내포한 이 사건 공수처법의 등장이 큰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한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늑장처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11. 27. 심판촉구 의견

서 제출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시까지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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